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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우 선 희*

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이 가구의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

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책 대상과 지원 방식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7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항로짓분석과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은 임차가구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임차가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박탈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상이한 

박탈 영역의 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차가구에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30~50%)은 비

주거 박탈 가능성을 높이고, 심각한 주거비 부담(50% 이상)은 주거 박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 점유의 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

원이 주거박탈뿐만 아니라 비주거박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주거비 부담 수준

에 따라 지원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예컨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물질적 박탈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를 위한 지원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모두 이루어질 필요

가 있으며, 비주거박탈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 가구에는 주거급여 등의 현금지원이 효과적

일 수 있고, 주거박탈(최저주거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주거비 부담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현물지원 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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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assistance in reducing housing cost 

burden by examining the impact of housing cost burden on material deprivation,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target group and type of assistance. To this e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the 17th Korean Welfare 

Panel Surve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housing cost burden 

on material depriv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renters. Second, the effect of housing 

cost burden on material deprivation among renters was found to lead to the risk of different 

types of deprivat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Renters with excessive 

cost burdens (30-50 per cent)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non-housing deprivation, while 

renters with severe cost burdens (50 per cent or mor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housing 

depriv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confirms the benefits of home 

ownership. Second, it suggests that support to alleviate housing cost burdens is important, not 

only in terms of housing deprivation, but also in terms of preventing non-housing deprivation. 

Third, it also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means of support according to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For example, cash transfers such as housing benefit may be 

effective for households at high risk of non-housing deprivation, and in-kind benefits such as 

the provision of social housing need to be prioritised for households at high risk of housing 

depr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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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로 볼 수 있다. 2022년 전체 가구의 57.5%가 자가에 거주

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 점유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낮아진다(고소득층 74.2%, 중소득층 60.9%, 

저소득층 45.8%)(강미나 외, 2023). 또한 OECD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은 

58.7%로 OECD 평균 71.5%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면서도 저렴한 정부 지

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역시 임차가구의 13.8%로 OECD 평균 28.4%보다 낮은 실정이다

(OECD, 2022). 이러한 주거 점유 상황은 저소득 임차가구가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다만, 우리나라는 주택 부족과 고금리 상황을 배경으로 발달한 ‘전세’라는 독특한 임차 방식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절대적 주택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전세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전세가구는 

감소하고 월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임차가구의 46.0%를 차지했던 월세는 2014년 54.8%로 

증가하였고 2016년 이후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주거실태조사, 각년도)1). 특히 전세의 월세화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송인호, 2016)은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금리 

상승은 임차가구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진 자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한 가구 비율이 2021년 61.8%에서 2022년 64.7%로 증가하였다(강미나 외, 2023).

주거비 부담의 증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주거비 부담

은 과밀 등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강요함으로써 가구원의 건강 및 가족관계,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며(Bartfeld and Dunifon, 2006; 임세희, 이봉주, 2009; 임재현, 2011; 이정미, 김주일, 2021; 

김새봄, 최송식, 2022), 주거비 부담 자체가 가구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기

도 한다(Bartfeld and Dunifon, 2006; Pollack et al., 2010; 박정민 외, 2015). 또한 주거비 부담은 

다른 소비지출을 제약함으로써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는 주거비가 가구의 소비지

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월 특정일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강제성이 큰 비목으로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일반가구)지역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 

=DT_MLTM_5405&conn_path=I3(2023.07.04.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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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비지출에 앞서 지출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즉,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는 주거비 지출 후 

다른 비목의 지출 수준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는 것이다(Kutty, 2005; Lipman, 2005; 

Stone, 2006; Bartfeld and Dunifon, 2006; Yeats, 2007; 성영애, 2015; Newman and Holupka, 

2016; 조정희, 박미선, 2022). 이를 Desmond는 ‘The rent eats first’라고 표현한 바 있다(Desmond, 

2016:302). 그런데 이때, 주거비 부담이 다른 필수 소비지출을 일정 수준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

본적인 욕구 충족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제약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과도한 주거비로 인해 식료품

비나 의료비 등의 필수 지출을 줄이고, 학령기 자녀가 있음에도 적정한 교육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결핍된 상태를 우리는 ‘박탈(Deprivation)’이라 정의한다. 일찍이 

Townsend는 박탈을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통 가질 수 있는 영양, 의복, 주택, 가구 집기, 직장, 환경, 

지리적인 조건에 관한 물리적인 표준에 부족하거나(물질적 박탈),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고용, 직

업, 교육, 여가생활, 가족활동, 사회활동, 사회관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사회적 박탈)”로 정의한 

바 있다(Townsend, 1979). 박탈은 강제적 결핍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의 상태를 빈곤보

다 더 직관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평가되며,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박

탈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가구의 관찰되지 않는 선호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Labeaga et al. 2007).

그동안 주거비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거비 부담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및 박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체로 박탈

에 관한 연구는 소득과 같은 경제학적 요인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왔

다. 특히, 국내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구의 박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최근 이선정(2017), Seo와 Park(2021), 조정희와 박미선(2022)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들 연구는 주거비 과부담이 특정 대상과 특정 영역의 박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실제 가

구의 욕구 미충족 상태가 아니라 소비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박탈을 평가하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 또

한 주거비 부담이 박탈 또는 주거 및 비주거 부문 박탈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별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의 박탈 문항을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별(점유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차이를 확인하고, 이

를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방식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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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박탈의 개념 및 측정 

가구의 생활수준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지표는 소득빈곤이다. 

그러나 소득빈곤은 사회·문화적인 필요나 사회적 자본 등의 비화폐적 자원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고, 다

차원적인 경제적 어려움의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박탈은 이러한 소득빈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득빈곤만큼 주관성과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측정의 

간편성 장점을 갖지는 못해도 소득빈곤 측정의 한계와 빈곤 현상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유용

한 개념으로 평가된다(이상록, 2011). Townsend는 박탈을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통 가질 수 있는 식생

활, 의복, 주택, 가구 집기, 직장, 환경, 지리적인 조건에 관한 물리적인 표준에 비추어 부족하거나, 일

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고용, 직업, 교육, 여가활동, 가족활동, 사회활동, 사회관계에 참가하지 못하

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생활양식 접근방식(Life-style Approach)’으로도 불리며, 전자

는 물질적 박탈(Material Deprivation), 후자는 사회적 박탈(Social Deprivation)로 구분하였다. 그는 

소득빈곤이 자원의 가용성과 관련되는 반면 박탈은 경험한 상태 또는 활동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주

장함으로써 빈곤과 박탈 개념을 구분하였다(Townsend, 1987). 이러한 박탈 개념은 빈곤 상태는 아니

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탈 상태를 구분할 수 있고,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의 상태를 포착

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즉, 박탈을 피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선

택한 경우와 여러 가지 박탈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Salmond et al., 2005). 

또한 이러한 박탈은 단순한 소득수준 측정보다 ‘강제된 결핍’을 직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더 직관적이

고,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성’을 측정하기에 유리한 강점도 지닌다. 소비 내구재나 적절한 주택 조건 등

은 장기간의 자원 결핍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Calandrino, 2003; 여유진 외, 

2007).

박탈 지표는 Townsend가 1979년 소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교화되었다. 그는 처음 물질적 박탈 7개 

영역(식생활, 신체 및 정신건강, 의복, 주거, 주거시설, 환경, 일)과 사회적 박탈 4개 영역(가족 활동, 

사회적 지원과 통합, 여가, 교육) 총 11개 영역 60개의 박탈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물질적 박탈 영역

에서 ‘건강’을 ‘주거환경(Location)’으로 대체하고, 사회적 박탈 영역에 ‘고용할 권리’를 추가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원과 통합’을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제도에 대한 정상적 참여’로 세분화하여 총 13개 영역 77

개의 박탈 지표로 수정하였다. 여기에는 객관적 항목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관적 박탈 항목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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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Townsend는 활용 데이터의 한계로 물질적 박탈을 실업률, 과밀 가구 비율, 자동차 미소유 

가구 비율, 주택 미소유 비율로 단순화하여 측정하기도 하였다(Townsend, 1987). Townsend의 박탈 

지표는 현재에도 많은 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Lloyd et al., 2023).

EU에서는 2017년 Guio 외(2012, 2016)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물질적 및 사회적 박탈’ 지표를 채택

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7년 박탈 지표는 2009년 9개 항목의 물질적 박탈 지수를 수정하여 총 13개의 

박탈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처, 일주일간의 연차 휴가, 모기지·임대

료·공과금·할부금 등의 연체 피하기, 격일로 육류·닭고기 또는 생선이 있는 식사, 개인적 용도로 자동차 

소유,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대체, 잘 맞는 신발 두 켤레 소유, 매주 자신을 위해 소액 지출, 규칙적인 여

가 활동, 최소한 매달 친구/가족과 식사(음주), 인터넷 사용, 낡은 가구를 교체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Guio et al., 2017). 

한편 2000년대 들어 호주에서는 박탈과 함께 재정적 스트레스(Financial Stress)에 관한 지표를 구

체화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의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McColl 외(2001)의 연구에서는 기본적

인 생활 조건으로 간주되는 박탈 6개 항목과 현금 유동성 문제와 관련된 재정적 스트레스 9개 항목을 

함께 측정하고 있다. 박탈은 ‘일주일 연차 휴가, 이주에 한번 밤 외출, 한 달에 한 번 친구 및 가족과 식

사, 일주일에 한 번 특별식, 새 옷 구매, 여가 또는 취미활동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하며, 재정

적 스트레스는 ‘지난 12개월 동안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 중요한 일을 위해 일주일에 2,000달러 마련 

불가, 전기·가스 또는 전화요금 연체, 자동차 등록 또는 보험료 연체, 물건을 저당 또는 판매, 식사 거

름, 난방할 여유 없음, 복지/지역사회 기관에 도움 요청,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 요청’으로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박탈 지표는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에서 활용된 박탈 지표를 꼽을 수 있다. 1999

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하나로 박탈 지표가 활용되었는데, Townsend의 초기 박탈 

지표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축약한 것이다(김미곤 외, 1999). 이 연구에서 박탈은 ‘보편적으

로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한 비자발적 결핍’으로 정의하고, 절대

적 박탈을 수량화하는 개념에 가깝게 박탈 지표를 구성하였다. 1999년 첫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의 박탈 

지표는 총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최저생계비 계측 시마다 현실에 맞게 조정이 거듭되어 2020년 

계측연구에서는 총 51개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항

목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 연구의 박탈 지표는 생활용품(9), 

식생활(3), 의생활(4), 주택 및 주거환경(9), 의료 및 건강(4),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4), 사회적지지(3), 

저축(미래 대비)(4), 자녀 교육(4),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7)으로 구성되었다(김문길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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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비 부담과 물질적 박탈

주거비 부담은 주거의 하향 이동을 가져와 주거생활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증

가한 주거비는 한정된 가구 예산 제약하에서 다른 지출을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가구의 전반적인 생

활 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거비는 매달 특정일에 지출되는 고정비용으로 다른 지출에 앞

서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른 지출 비목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에서 건강관리나 교육, 식품 및 의복과 같은 비주거 지출을 

줄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Kutty, 2005; Stone 2006; 현대경제연구원, 2014; 성영애, 2015; 김

정성, 이영호, 2015). 김정성과 이영호(2015)는 1995~2014년 20년 동안 실질 기준 월세 주거비가 

1% 상승하면 그 외 가계소비가 0.02% 감소하였고, 전세의 경우는 0.45%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으

며, 성영애(2015)는 월세 주거비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는 특히 보건비, 교통비, 교육비에서 더 크

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경향은 가구의 가용 자원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의 증가는 식비 지출 감소를 가져왔으며

(Kirkpatrick and Tarasuk, 2007), 의료서비스를 불충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ollack 

et al., 2010; Meltzer and Schwartz, 2016). 특히,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가구

는 주거비 부담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부적 관계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Meltzer 

and Schwartz, 2016). 또한 주거비 부담과 자녀 교육비 지출 사이에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나는

데, 소득에서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때 자녀 교육비 지출이 낮게 나타났다

(Newman and Holupka, 2016).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지출의 박탈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비 부담과 박탈에 관한 연구는 주거비 부담이 박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호주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Burke 외(2007)는 저소득 임차가구에서 주거비

로 소득의 4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소득의 30% 이하로 주거비를 지출하는 가구에 비해 식사를 

거를 가능성이 2.5배, 자녀가 적절한 건강 및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2배 더 높은 것으

로 분석하였다. Rowley 외(2012)는 30:40 규칙(소득 하위 40%이면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에 따라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평가된 가구는 24%가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주거비 

부담 가능 가구는 10.9%만이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Yates(2007)와 Hulse 외

(2010)는 ‘공과금 미납, 난방하지 못함, 지역사회 기관이나 가족 또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자산을 저

당 잡히거나 판매 등’의 박탈 지표(Financial Stress)를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Yates(2007)는 주거비 부담과 박탈 사이에 높지는 않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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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Hulse 외(2010)는 중저소득층 주택소유자의 경우 박탈 지표 7

개 중 3개 이상의 박탈을 경험한 가구가 8.1%인 것에 비해 고소득층 주택소유자는 2%만이 박탈을 경

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Yates(2007)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한편 Rowley 외(2012)는 비율측정 주거비 부담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 지속 기간

이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비 부담이 1년에서 3년으로 길어지면 높은 수준의 

박탈-자산을 팔거나, 식사나 난방하지 못하거나, 복지 또는 지역사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경험이 19%에서 24%로 증가하지만, 3년을 지나면 다시 21%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거

비 부담이 3년 이상인 가구 중 일부는 예산 관리 방식을 개선하거나 더 저렴한 주거로 이동하였기 때문

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 선행연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거비 부담과 박탈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

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비 부담이 박탈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거비 부담이 가구의 삶의 만

족도나 웰빙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절대적 박탈

에 이르는 가구의 규모가 상당히 낮고 최근 빈곤 및 박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 차원으로 옮겨갔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선정(2017), Seo와 Park(2021) 그리고 

조정희와 박미선(2022)의 연구는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가구의 물질적 박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선정(2017)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주거비 등의 다양한 영역의 과부담 

소비가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중산층의 과부담 주거비는 물질적 박탈을 0.70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의 박탈 문항이 소비 항목의 극단적 박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산층의 경험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구의 소비수준이 최저생

계비의 해당 비목 금액 이하인 경우로 물질적 박탈(식생활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피

복신발비)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Seo와 Park(2021)은 저소득 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 여부는 식생활 박탈(불균형적인 식생활과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임차가

구에서만 유의미하고, 자가가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정희

와 박미선(2022)의 연구는 식생활 박탈 이외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박탈 지표를 

다수 활용하여 전반적인 박탈 경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 절대적인 박탈

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총 박탈 수준에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주거 박탈에는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거 박탈에는 음(-)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 비주거 지출 감소로 

비주거 박탈을 경험할 확률을 높이는 반면 증가한 주거비가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주거 박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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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거비 과부담이 특정 영역 또는 일부 영역의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실제 가구의 욕구 미충족 상태가 아니라 소비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박탈을 평가하였다. 또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박탈(주거와 비주거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 주거비가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별(점유형태 등)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선정(2017)과 Seo와 Park(2021), 조정희와 박미선(2022)의 연구 결과를 토대

로 주거비 부담이 가구의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점유형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거비 부

담 수준을 세분하여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

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는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가? 

둘째, 주거비 부담이 박탈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점유형태별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주거비 부담 

수준(과도한 주거비 부담,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박탈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나

타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의 검증은 주거비 부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점유형태를 식별하게 하

고, 주거비 부담 수준과 박탈 영역(주거와 비주거) 간의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주거비 지원을 위한 정

책 대상 및 지원 방식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소득과 소비의 신뢰성이 높은 자료이다. 소득과 소비,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구의 경제적 상황 분석을 위한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둘째, 응답자가 직접 평가한 박탈 경

험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는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으

로 인한 박탈 경험을 조사하고 있어 박탈에 대한 별도의 조작적 정의 없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박탈 지

표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박탈 지표는 Townsend의 박탈 지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의 지표 일부를 준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탈 지표로 활용할 수 있

는 변수의 다양성이다. 주거여건 등의 가구 상태 정보는 미흡한 영역의 박탈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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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 시점의 제17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가구

를 분석 단위로 하며,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다. 분석에 활용된 가구는 박

탈 경험 문항 ‘모름/거부’로 응답한 가구(1가구)와 주거비 부담 및 박탈 수준에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

는 무상(비가구원의 명의 주택, 기타)의 점유형태 가구(956가구)를 제외한 총 6,908가구이다.

 

2.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점유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별

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주거비 부담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심각한 주거비 부담으로 세분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물질적 박탈 역시 주거영역

과 비주거영역으로 세분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주거비 부담이 가구의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은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analysis)과 다항로

짓분석(multinominal logi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먼저,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 여부(주거박탈, 

비주거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는 이

산형 변수로서 로짓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방법은 독립변수의 오즈비(odds ratio)를 

통해 박탈 경험의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이어 주거비 부담 수준이 박탈 유형

의 차이를 야기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다항로짓분석은 종속변

수가 3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될 때 활용되는 방법으로 독립변수의 오즈비를 통해 기준 집단 대비 설명 

집단이 선택될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Hesketh, Skrondal, 2021).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박탈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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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박탈, ②주거박탈, ③비주거박탈, ④주거·비주거 중복박탈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3. 변수의 구성과 측정

1) 종속변수: 물질적 박탈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먼저, 주거 

안정성이 낮은 점유형태로 이동하거나, 주거의 질이 낮은 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전

세에 거주하던 가구가 전세금 인상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있으며,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대응은 주거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과도한 

주거비는 비소비지출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비소비지출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물질적 박탈을 주거박탈과 비주거박탈 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비주거

박탈은 의료, 식품, 교육, 기타 필수재 박탈을 포함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 활용한 34개의 박탈 문항을 8개의 핵심 

문항으로 축약하고, 식생활과 관련한 6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

과 관련된 물질적 박탈 경험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문항 8개 중 7개 문항과 식생활 관련 문

항 6개 중 3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유무’ 관련 문항은 기본적인 욕구 결핍과는 

별개로 가구의 재정 유동성과 관련된다는 판단하에 제외하였으며, 식품 박탈 문항에서 제외한 3개 문

항은 상위 문항과 관련한 박탈 경험 빈도나 세분화된 경험 여부를 묻고 있어 상위 문항으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식품 박탈 관련 상위 문항에서 박탈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하위 세분화된 

문항에서 박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가구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나머지 2개의 문항을 활용하

여 상위 문항을 리코딩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박탈 경험을 조사한 10개 문항 이외에 가구의 박탈 경험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가

구 여건에서 주거 박탈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즉, 최저주거기준 

관련 문항을 활용하여 주거 박탈 변수 1개를 추가하였다. 가구규모별 방수 및 면적, 구조·성능 및 환경, 

필수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거 박탈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최저주거기준에 충족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을지라도 주택유형이 임시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이거나 지하층인 경우

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적으로 총 5개 영역의 11개의 항목으로 

박탈 여부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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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물질적 박탈(종속변수) 항목의 구성과 측정

영역 박탈 항목 측정

박탈
(H or NH)

주거 및 비주거 박탈 중 하나라도 박탈 경험이 있는 경우
있음 1
없음 0

주거 박탈
(H)

①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경험 여부
②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하지 못한 경험 여부
③ 최저주거기준2)(방수, 면적,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중 1개라도) 미달인 주택 거주 여부

①,②,③ 중 
하나라도 
있음 1

없음(비행당) 0

비주거
박탈
(NH)

의료 
박탈

④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여부
⑤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여부

④,⑤,⑥,⑦,
⑧,⑨,⑩,⑪중 

하나라도
있음 1

없음(비해당) 0

식품 
박탈

⑥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여부
⑦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를 할 수 없었던 경험 여부
⑧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었던 경험3)여부

교육
박탈

⑨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 여부

기타
필수재 
박탈

⑩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여부

⑪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
이 끊긴 경험 여부

박탈 유형별 집단
① 비박탈                 ② 주거박탈(H)
③ 비주거 박탈(NH) ④ 주거·비주거 중복 박탈(H and NH)

주: ‘2021년 1년 동안’의 박탈 경험 여부를 물음.
자료: 2022년 한국복지패널 17차 조사표.

2)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은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필수적인 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된다. 

먼저 방수(면적)는 1인 1개(14㎡), 2인 1개(26㎡), 3인 2개(36㎡), 4인 3개(43㎡), 5인 3개(46㎡), 6인 4개(55㎡)이다. 필수적인 설

비의 기준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이며, 주택의 안정성과 쾌적성 관련 구조·성

능 및 환경기준은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

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

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이다.

3)  식품박탈 ⑧문항 경험 여부에 ‘아니다’ 또는 ‘모름/거부’로 응답하였으나, 하위 2개 문항(‘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

신’ 및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한’ 경험)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⑧문항 박탈 경험 여부를 ‘있음’ 또는 ‘없

음’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 209 

2) 독립변수: 주거비 부담

주거비 부담(housing cost burden)은 주거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이며, 주거비 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은 특정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이다(유병선, 정규형, 2017; 박서연, 전희정, 2019; 한수정, 2023). 본 연구에서 주거비 부담은 전

통적인 비율측정접근에 따라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의 강제적인 

비소비지출인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가용 자원으로서의 가처분소득(월)으로 정의하고, 주거

비는 가구가 실제 주거생활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주거의 소유 및 점유를 위한 임대료와 주

택관련 부채의 상환 원리금,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보증

금)의 임대료 환산은 임차 전환율을 활용하나, 이때 전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월세가구에 비해 높게 

추정됨에 따라 가구가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과 괴리가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한국감정원, 2016; 임

승학, 장희순,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배순석 외, 2013; 박서연, 전희정, 2019; 박은

주, 권혁수, 2020; 조정희, 박미선, 2022)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제 주거관련 비용의 총합으로 측정하

였다.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광의의 개념에서 광열수도비를 주거비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준용하였다(배순석 외, 2013; 박은주, 권혁수, 2020; 조정희, 박미선, 2022; Shamsuddin and 

Campbell, 2022; OECD, 2022). 

일반적으로 비율접근에서 주거비 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 즉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은 월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는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 이상인 경우 ‘과도한 주거비 부담(excess cost burden)’, 50% 이상인 경우 

‘심각한 주거비 부담(severe cost burden)’으로 정의하고 있으며(PD&R EDGE, 2023.07.20.), 호주는 

소득 하위 40% 이하이면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30/40 원칙)인 가구를 주거비 스트레

스(housing stress)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Yates, 2007).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거비 과부담 기준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호주의 주거비 과부담 기준이 소

득 하위 40% 가구로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저소득층만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포함되는 특징을 지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빈곤, 비빈곤)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주거비 과부담 기준을 준용하였다. 또한 주

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박탈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과도한 주거비 부담(30% 

이상~50% 미만)과 심각한 주거비 부담(50%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통제변수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물질적 박탈의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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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된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박탈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에 따라 영향 요인의 차이가 있으

나, 전반적으로 개인 및 가구주의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은 물질적 박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윤정혜, 1994; Bray, 2001; 이상록, 2011; Deidda, 

2013; 이선정, 2017; 조정희, 박미선, 2022). 가구의 특성으로는 주택의 점유형태와 거주지역이 가구

의 박탈 경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점유형태, 즉 주택소유는 박탈 위험을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나며, 거주지역은 주거비의 수준과 기타 생활비 소비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ay, 

2001; 이상록, 2011; 조정희, 박미선, 2022). 또한 가구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가구원 수와 소득수

준, 그리고 가구의 소득 감소 시 완중장치의 역할을 하는 자산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윤정혜, 

1994; Bray, 2001; 이상록, 2011; 조정희, 박미선, 2022). 

<표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구 분 변 수 측 정

독
립
변
수

주
거
비
부
담

과도한 주거비 부담
(소득 대비 주거비 30%이상 ~ 50% 

미만)

0. 부담 가능, 1. 과부담
- 주거비부담은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가 30~50% 또는 50% 이상
   · 가처분소득 = 총경상소득 – 사회보장분담금 - 세금(월평균)
   · 주거비 =  임대료 + 주거관련 부채의 상환 원리금 + 주거관리비 + 광열수도비

(월평균)
    (자가 및 전세는 임대료 0원, 월세는 주거관련 부채의 상환 원리금 0)

심각한 주거비 부담
(소득 대비 주거비 50% 이상)

통
제
변
수

가
구
주
특
성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대
만 나이 기준 
0. 청년층(19~34세), 1. 중장년층(35~64세), 2. 노년층(65세 이상)

교육수준 0. 대졸 이상, 1. 고졸 이하

경제활동상태

0. 상용직 임금근로자
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 자영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포함)
3.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가
구 
특
성

주택점유형태 0. 자가, 1. 임차

거주지역 0. 농어촌, 1. 대도시, 2. 중소도시

가구원수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의 수

소득계층
0. 비빈곤층, 1. 빈곤층
-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가구원수의 제곱근 사용)

자산수준 로그순자산 = 가구순자산(총자산–부채)의 자연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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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활용된 가구는 총 6,908가구이다. 전체 가구의 70.8%가 비박탈가구이며, 29.2%는 주거 또

는 비주거박탈가구이다. 박탈가구의 대부분을 주거박탈가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비주거박탈가구의 규

모는 매우 작다. 이는 본 연구에서 비주거박탈의 정의가 극단적인 물질적 결핍상태로 협소하게 조작화

되었기 때문이다. 주거박탈가구의 9.0%가 중복박탈인 것에 비해, 비주거박탈가구 중 중복박탈을 경

험하는 가구는 50.8%에 이른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의 주거비 부담 수준은 91.2%가 적정하고, 

8.8%가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를 30% 이상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이다. 전체의 3.0%는 

심각한 주거비 수준으로 간주되는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가구주 성별은 남성이 68.5%, 여성이 31.5%이며, 연령대는 노년층(65세 이상)의 비중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청년층(19~34세)이 8.8%, 중장년층(35~64세)이 39.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복지패

널조사 자료의 특성상 노년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비경

제활동상태, 점유형태, 소득수준 분포와도 관련된다. 이는 분석 시 가중치 적용을 통해 보완하였다. 

<표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가구, 명, %)

변 수 범 주 빈 도 비 율

박탈

비박탈 4,891 70.8

박탈 2,017 29.2

  - 주거 박탈(비주거박탈 포함) 1,855 26.9

  - 비주거 박탈(주거박탈 포함) 329 4.8

  - 주거·비주거 중복 박탈 167 2.4

주거비 부담
(소득 대비 주거비)

적정한 주거비 부담(30% 미만) 6,297 91.2

과도한 주거비 부담(30~50%) 403 5.8

심각한 주거비 부담(50% 이상) 208 3.0

가구주 특성

성별
남 4,729 68.5

여 2,179 31.5

연령대

청년층(19~34세) 606 8.8

중장년층(35~64세) 2,714 39.3

노년층(65세 이상) 3,588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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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특성

교육수준
대졸이상 1,760 25.5

고졸이하 5,148 74.5

경제활동상태

상용임금근로자 1,511 21.9

임시임금근로자 1,491 21.6

자영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포함) 1,473 21.3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2,433 35.2

가구
특성

주택점유형태
자가 4,703 68.1

임차 2,205 31.9

거주지역

대도시 2,676 38.7

중소도시 2,927 42.4

농어촌 1,305 18.9

가구원수 평균 2.2명, 중위 2.0명

소득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비빈곤층 4,763 69.0

빈곤층 2,145 31.1

순자산수준 ( ‘-’ 자산 ‘0원’으로 치환) 평균 40,597만원, 중위 21,200만원 

주: N=6,908
자료: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전체 분석 대상 가구 중 주거비 부담이 30% 이상인 가구는 8.8%이며, 자가 주거비부담 가구는 7.7%

로 임차 10.6%보다 낮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이 더 심각한 소득 대비 주거비 50% 이상으로 한정하

면 전체 3.1%로 나타나고, 자가, 임차 각각 3.2%, 2.9%로 점유형태별 주거비 부담 가구의 격차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 대상 가구 중 박탈지표 1개라도 해당하는 박탈 가구는 전체의 27.9%

로 나타났으며, 자가(23.4%)에 비해 임차(35.5%) 가구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주거박탈과 비주거박탈로 구분하여 살펴봐도 동일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점유형태별 주거비 부담 및 박탈 가구 비율(단위: %)

구분 전체 자가가구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소득 대비 주거비)

30% 이상 8.8 7.7 10.6

 -30% 이상~50% 미만 5.7 4.5 7.7

 -50% 이상 3.1 3.2 2.9

박탈

박탈 27.9 23.4 35.5

 -주거박탈 25.9 22.6 31.4

 -비주거박탈 4.1 1.7 8.1

주: 가구가중치 적용한 값이며, 주거박탈과 비주거박탈은 각각 비주거박탈, 주거박탈의 중복을 포함하는 값임.
자료: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점유형태 및 주거비부담과 박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의 크기가 작지만, 점유형태와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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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담의 일부는 박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주거박탈과 

비주거박탈과 관계가 있으며, 주거비 부담은 주거박탈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비주거박탈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서

는 다른 영향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비 부담이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점유형태별로 살펴보았다.

<표 5> 점유형태 및 주거비부담과 박탈의 상관관계

구분 박탈 주거박탈 비주거박탈

점유형태 0.131*** 0.097*** 0.156***

주거비부담 30% 이상 0.033** 0.011 0.087***

주거비부담 50% 이상 0.019 0.013 0.02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2. 주거비 부담이 박탈 여부에 미치는 영향

가구주 및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비 부담은 그 수준과 무관하게 전체 가구와 자가가구의 

물질적 박탈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차가구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물질적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도

한 주거비 부담(소득 대비 주거비 30～50%) 가구는 물질적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주거비 부담이 없는 

가구에 비해 약 1.5배 높고, 심각한 주거비 부담(50% 이상) 가구는 약 1.9배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통제변수로 투입한 가구주 및 가구 특성이 물질적 박탈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

체로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점유형태, 지역, 가구원 수, 소득계층, 순자산 등이 영향을 미치고, 성별

과 연령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졸이상보다 고졸이하인 경우 물

질적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상용임금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자 및 고용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인 경우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점유형태에 따라 경제활동상태가 물질적 

박탈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자가와 달리 경제활

동상태가 물질적 박탈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가

가구보다 임차가구인 경우 물질적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단, 중소도시 거주는 농어촌 거주와 박탈 여부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수가 많고, 빈곤층인 경우 박탈을 경험할 가능

성이 높은 반면 자산이 많을수록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한편 임차가구의 경우 빈곤층은 비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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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비해 물질적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는 점에서 소득계층의 설명력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6> 주거비부담이 물질적 박탈 여부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자가가구 임차가구

B Exp(B) B Exp(B) B Exp(B)

주거비 부담 수준
(30% 이하)

과도한 주거비 부담(30~50%)  0.002 1.002 -0.256 0.774  0.382* 1.465

심각한 주거비 부담(50%~)  0.060 1.062 -0.300 0.740  0.649** 1.913

가구주
특성 

성별(남) 여  0.001 1.001  0.154 1.166 -0.175 0.839

연령대
(청년층)

중장년층  0.066 1.068  0.145 1.156  0.098 1.103

노년층  0.184 1.201  0.205 1.228  0.183 1.200

교육수준
(대졸 이상)

고졸 이하  0.378*** 1.460  0.318*** 1.374  0.425*** 1.529

경제활동상태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0.345*** 1.412  0.563*** 1.757  0.072 1.075

자영자·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0.201* 1.222  0.385*** 1.470 -0.102 0.903

실업, 비경활  0.247** 1.280  0.332* 1.394  0.222 1.248

가구 
특성

점유형태(자가) 임차  0.361*** 1.434

지역
(농어촌)

대도시  0.382*** 1.465  0.350** 1.418  0.673** 1.960

중소도시 -0.114 0.892 -0.084 0.920  0.055 1.057

가구원 수  0.223*** 1.250  0.202*** 1.224  0.276*** 1.317

소득계층
(비빈곤층)

빈곤층  0.544*** 1.723  0.625*** 1.868  0.315* 1.370

로그 순자산 -0.114*** 0.892  0.171*** 0.843 -0.113*** 0.894

상수항 -1.323*** -0.833* -1.176***

N 7205 4521 2684

–2LL(-2log likelihood) 8524.766 4913.890 3490.140

Likelihood Ratio 547.998*** 221.804*** 258.340***

Max-rescaled R-Square 0.108 0.071 0.13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물질적 박탈을 주거박탈과 비주거박탈로 구분하여 주거비 부담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두 표와 같

다. 먼저, 주거비 부담이 주거박탈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와 자가가구에서는 주거

비 부담이 주거박탈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차가구에서도 과도한 주거비 부

담(30~50%)은 주거박탈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차가구에서 심각한 주

거비 부담(50% 이상)인 경우 주거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임차가구가 

소득 대비 주거비를 50% 이상 지출하는 경우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하였거나, 난방하지 못했거

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이 적정한 가구에 비

해 심각한 주거비 부담 가구는 주거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약 2배 높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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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자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 여부에 음(-)의 방향의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눈여겨볼 만

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희와 박미선(2022)은 주거비 부담이 주거 박탈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거비 지출이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한 바 있다. 

한편 통제변수인 성별이 주거박탈에 미치는 영향이 자가가구에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주거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다소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임차가구에서 소득계층은 주거박탈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물질적 박탈과 비주거 박탈 분석 결과에서 소득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된다. 

<표 7> 주거비부담이 주거박탈 여부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자가가구 임차가구

B Exp(B) B Exp(B) B Exp(B)

주거비 부담 수준
(30% 이하)

과도한 주거비 부담
(30~50%)

-0.122 0.885 -0.216 0.806  0.170 1.186

심각한 주거비 부담
(50%~)

 0.031 1.032 -0.386 0.680  0.672** 1.958

가구주
특성 

성별(남) 여  0.044 1.045  0.208* 1.231 -0.148 0.862

연령대
(청년층)

중장년층  0.023 1.023  0.102 1.107  0.085 1.088

노년층  0.205 1.227  0.196 1.217  0.234 1.264

교육수준
(대졸 이상)

고졸 이하  0.437*** 1.547  0.349*** 1.417  0.518*** 1.678

경제활동상태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0.287*** 1.332  0.571*** 1.770 -0.064 0.938

자영자·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0.129 1.138  0.381** 1.463 -0.260 0.771

실업, 비경활  0.086 1.090  0.319* 1.376 -0.103 0.902

가구 
특성

점유형태(자가) 임차  0.329*** 1.390

지역
(농어촌)

대도시  0.415*** 1.515  0.329** 1.390  0.837*** 2.309

중소도시 -0.171 0.843 -0.124 0.883  0.029 1.029

가구원 수  0.226*** 1.254  0.216*** 1.241  0.273*** 1.314

소득계층
(비빈곤층)

빈곤층  0.412*** 1.509  0.491*** 1.633  0.210 1.233

로그 순자산 -0.075*** 0.928 -0.145*** 0.865 -0.074*** 0.929

상수항 -1.714*** -1.137** -1.628***

N 7205 4521 2684

–2LL(-2log likelihood) 8235.997 4828.773 3339.883

Likelihood Ratio 410.619*** 198.443*** 214.388***

Max-rescaled R-Square 0.083 0.064 0.11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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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이 비주거 박탈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가의 주거비 부

담은 주거 박탈과 마찬가지로 비주거 박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

(30~50%)은 임차가구에서 비주거 박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차가구 중 소

득의 30~5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의료, 식품, 교육, 기타 필수재의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 주거비 지출 가구 대비 과도한 주거비 부담(30~50%) 가구는 비

주거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1.8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가계동향자료를 분석한 조정희와 박미선

(2022)의 연구에서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 금액의 평균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동 연구에서 가구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 부담은 보건, 

오락문화, 육류소비, 신선수산동물소비, 과일소비, 채소소비, 치과치료비, 입원치료비, 외식비를 유의

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비주거박탈 관계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50% 이상)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소득 대비 주거비를 30~50% 지출하는 가구는 30%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에 비해 비주거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거비를 50% 이상 지출하는 가구는 비주거 박탈 경험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주거비 부담과 비주거 박탈(식량 불안정, 공과금 납부 어려움,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Shamsuddin과 Campbell(2022)은 주거비 부

담이 증가하면 비주거 박탈 경험도 증가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50%에 도달한 후에는 그 관계가 평준화 

또는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주거비 부담 수준과 비주거 박탈과의 관계는 위에서 살펴본 주거박

탈과의 관계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표 8> 주거비부담이 비주거박탈 여부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체 자가가구 임차가구

B Exp(B) B Exp(B) B Exp(B)

주거비 부담 수준
(30% 이하)

과도한 주거비 부담
(30~50%)

 0.403 1.496 -0.118 0.889  0.563* 1.756

심각한 주거비 부담
(50%~)

 0.285 1.330  0.038 1.039  0.302 1.352

가구주
특성 

성별(남) 여  0.216 1.240  0.211 1.235  0.223 1.250

연령대
(청년층)

중장년층  0.082 1.085  1.380 3.974 -0.044 0.957

노년층 -0.209 0.812  0.485 1.624 -0.096 0.909

교육수준
(대졸 이상)

고졸 이하  0.285 1.329  0.256 1.292  0.319 1.376

경제활동상태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1.549*** 4.707  0.915 2.497  1.911*** 6.759

자영자·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0.857* 2.356  0.517 1.678  1.123* 3.074

실업, 비경활  1.846*** 6.332  1.078* 2.939  2.325*** 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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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

점유형태(자가) 임차  0.536** 1.709

지역
(농어촌)

대도시 -0.213 0.809  0.106 1.112 -0.298 0.742

중소도시  0.156 1.168  0.479 1.615  0.042 1.043

가구원 수  0.269*** 1.309  0.305* 1.357  0.260*** 1.297

소득계층
(비빈곤층)

빈곤층  1.476*** 4.376  2.492*** 12.090  1.027*** 2.792

로그 순자산 -0.248*** 0.780 -0.443*** 0.642 -0.227*** 0.797

상수항  -4.202  -3.599 -3.866***

N 7205 4521 2684

–2LL(-2log likelihood) 2459.104 778.633 1510.040

Likelihood Ratio 677.779*** 173.473*** 368.107***

Max-rescaled R-Square 0.312 0.237 0.31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한편, 통제변수로 투입한 지역변수는 주거박탈 경험 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비주거박

탈 경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박탈의 경우,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에

서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비주거박탈은 농어촌에 비해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

시 역시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도시 거주 가구는 비주거박탈보다 주

거박탈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대도시 주거여건의 열악함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주거비 부담의 정도가 주거박탈과 비주거박탈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주거비 부담이 비주거

박탈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즉,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비부담이 30~50% 

수준에 이르면 비주거 관련 비용부터 지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주거비 부담이 50% 이상이 되면 주거 

하향 이동 등의 방식으로 주거 관련 지출 감소 전략을 취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은 주거 및 비주거 박탈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물질적 박탈과 관련하여 

자가 점유가 상당한 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수준이 박탈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비교하기 위해 박탈가구

를 주거박탈, 비주거박탈, 주거·비주거 중복박탈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는 위의 이항로짓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자가의 경우는 주거비 부담 수준이 모

든 박탈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차의 경우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

(30~50%)은 비주거박탈 집단에 속할 가능성 2.3배, 심각한 주거비 부담(50% 이상)은 주거박탈 집단에 속

할 가능성을 2.1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차의 경우 주거비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주거비 

부담은 주거·비주거 중복박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구에서 과도한 주거

비 부담이 비주거박탈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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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거비 부담이 유형별 박탈 여부에 미치는 영향(비박탈 집단 기준)

구분
전체 자가가구 임차가구

B Exp(B) B Exp(B) B Exp(B)

과도한 
주거비 부담
(30~50%)

주거박탈  -0.169 0.844    -0.252 0.777 0.190 1.209

비주거박탈     0.425* 1.530    -1.217 0.296    0.818*** 2.265

주거·비주거 중복박탈   0.200 1.222     0.224 1.251  0.470* 1.600

심각한
주거비 부담
(50% 이상)

주거박탈   0.052 1.053   -0.309 0.735   0.718** 2.051

비주거박탈   0.363 1.437     0.597 1.816  0.432 1.541

주거·비주거 중복박탈   0.237 1.268    -0.230 0.794    0.647* 1.909

N 7205 4521 2684

–2LL(-2log likelihood) 19563.076 9643.154 9331.399

Likelihood Ratio 2790.618*** 965.652*** 1560.837***

Max-rescaled R-Square 0.293 0.185 0.397

주:  1)* p<0.05, ** p<0.01, *** p<0.001 
     2) 통제변수는 결과표에서 제외함.      
자료: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이 장·단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 즉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책 대상과 지원 방식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은 점유형

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가의 주거비 부담은 그 수준에 무관하게 가구의 물질적 박탈 경험 여

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차가구에서는 물질적 박탈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및 삶의 질에 있어서 자가 소유의 이점을 다시 한번 확

인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자가가구에서 박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

라, 자가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박탈 경험 확률이 낮음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표 4>에서와 

같이 자가가구 중 23.4%가 박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주거비 부담 수준과 무관하게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빈곤층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부담 수준에 따라 박탈 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과도한 주거비 부담(30~50%)은 비주거박탈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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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비 부담(50% 이상)은 주거박탈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으로 실시

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비 부담이 주거박탈을 야기하기 이

전에 비주거박탈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비 

부담의 문제는 주거영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비주거영역, 가구의 즉각적이고 누적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자가가구는 임차가구보다 주거비 부담과 그로 인한 물질적 박탈(주거, 비주거 박탈)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비로 인한 물질적 박탈 예방 측면에서 자가 소유를 위한 지

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박은철과 김수경(2022)은 자가 소유는 재산의 형성과 유동화를 이용

한 자산기반복지를 확대할 수 있고, 주거 안정성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계층간 형평

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주택이 갖는 자산으로서의 특성은 자가 소유 지원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자가 소유 촉

진을 위한 주거정책은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려 주택 시장과 개별 가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고금리 상황은 자가 소유를 위한 금융지원이 오히려 해당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차가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박탈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는 임차가구에 대한 주

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주거박탈에 앞

서 비주거 박탈을 야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비주거 박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 주거비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측면에

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급측면에서 지불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각 

측면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나 현재 두 정책은 지원대상의 충분

성과 지원수준의 적절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지원대상을 상대적 빈곤선(기

준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산식에서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급여 수준

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이길제, 2022).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OECD 회원국

과 비교 시 공급 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

고, 지역별 공급과 가구규모별 지원 주택의 적절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된다(강미나 외, 2021). 

한편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임차가구의 박탈 위험 영역이 달라지는 점은 주거비 부담 가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지원 방식의 차별화를 검토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과도한 주거비 부담

(30~50%) 임차가구에서는 비주거박탈(의료박탈, 식품박탈, 교육박탈, 기타필수재 박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금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비주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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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Saunders(2017)는 높은 주거비가 다른 품목에 대한 개인의 구매 능력을 제한

하고, 다른 기본적 필수재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주거비는 소득 차원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

다. 반면 심각한 주거비 부담(50% 이상) 임차가구에서는 주거박탈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집세를 낼 수 

없어 이사할 처지에 놓여있거나, 난방비가 부족한 주거박탈 가구의 경우는 현금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

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현금지원보다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

대 등)과 같은 적정수준 주택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현물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4). 물론 실제 정책대상자는 주거비 부담 수준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 주거 상태, 주거비의 적정

성 등 보다 엄밀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은 빈곤 및 박탈 연구에 주거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0년 동안 국외에서는 주거비를 고려한 빈곤 측정이 활발히 이

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과 호주에서는 주거비용 고려 전(BHC)과 고려 후(AHC) 기준으로 빈

곤을 측정하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후자의 빈곤이 높게 나타났다(김민정, 최영준, 2023). 절대적 빈

곤 측면에서 주거비를 고려한 빈곤을 Stone(1993)은 주거빈곤(Shelter Poverty), Kutty(2005)는 주거

로 인한 빈곤(Housing-induced Poverty)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현주와 정은희

(2014), 김민정과 최영준(2023) 등은 주거비를 고려하지 않고는 가구의 실생활 수준을 잘못 판단할 가

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주거비를 고려한 빈곤의 측정을 제언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 수준과 점유형태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이 점

유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구체화된 정책 함

의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세가구와 월세가구 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간 특성에 차이가 있어 임차가구를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 횡단면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전월세를 

구분할 시 박탈 가구 규모가 작아지는 한계로 세분하지 못했다. 둘째, 주거비 부담이 박탈에 미치는 영

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시계열 패널분석을 통해 시차를 반영하고, 박탈의 지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의 박탈 문항은 물질적 박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는 물질적 박탈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박탈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의 실시 및 자료의 활용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박탈에 대한 주

거비 부담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가구 중 주거박탈 가구는 1,855가구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집세를 낼 수 없어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는 16가구, 난방비 부족 경험 가구는 44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830가구로 나타났다(중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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